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시행(2022.5.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

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

가목 
슈퍼마켓 일용품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 소매점

미만 미대상 미대상

이상 이하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이 제거 출입구 문
이상 미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가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만 미대상 미대상

이상 이하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이 제거 출입구 문

가목 
이용원 미용원

미만 미대상 미대상

이상 이하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이 제거 출입구 문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가목 
목욕장

미만 미대상 미대상

이상 이하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이 제거 출입구 문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이 안내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시행 대통령령 제 호 공포 시행 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주요부분 변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각 설치대상별 편의시설 설치의무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

적용 사례 일반음식점

최초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미만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미대상이나 이후 주요부분 변경의 건축행위가 있어 해당 용

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함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 이하가 되는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을 의무설치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적용하는 내용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에 따라 해당 일반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이 되는 경우 주출

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을 의무설치함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가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미만 미대상 미대상

이상 이하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이 제거 출입구 문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
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
애인용화장실 대변기

나목 
일반음식점

미만 미대상 미대상

이상 이하
신축 증축 별동 개축 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이 제거 출입구 문

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
구 문


